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6. 23.>

근해어업의 조업구역 및 허가정수(제31조제1항 본문 관련)

어업의 종류
허가

정수
조업구역

1.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34건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

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

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

와 동중국해

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37건

경상남도 해안선과 동경 127도 59분 52.21초

선의 교점, 북위 33도 20분 11.80초 동경 127

도 59분 52.25초의 교점 및 북위 33도 30분

11.77초 동경 129도 49분 51.68초의 교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이북의 동해를 제외한 서해

와 동중국해

3.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어업
20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

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4.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

망어업
29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

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5.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

망어업
7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

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

6. 대형트롤어업 34건 전국 근해

7. 동해구중형트롤어업 23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

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북의 해역

8. 대형선망어업 25건 전국 근해

9. 소형선망어업 35건 전국 근해

10. 근해채낚기어업 588건 전국 근해

11. 근해자망어업 569건 전국 근해

12. 근해안강망어업 199건 전국 근해

13. 근해봉수망어업 38건 전국 근해



14. 근해자리돔들망어업 3건 제주특별자치도 연해

15. 근해장어통발어업 36건 전국 근해

16. 근해문어단지어업 32건 전국 근해

17. 근해통발어업 159건 전국 근해

18. 근해연승어업 456건 전국 근해

19. 근해형망어업
55건 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17건 전북특별자치도 연해

20. 기선권현망어업
54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경상남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도 경계선

사이의 해역

14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해역

21. 잠수기어업

6건 강원특별자치도 연해

9건 경상북도 연해

93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연해

39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해

28건
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

자치도 연해

비고

1.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과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어선 중 1척

이 침몰된 경우에는 어선을 복구하거나 건조할 때까지 외끌이로 조업할 수

있다.

2.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연해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해에서 조

업하는 잠수기어업의 공동조업구역 지정과 공동조업구역별 조업척수의 범위

는 북위 34도 56분 50.30초 동경 127도 50분 47.92초부터 북위 34도 56분 22.96

초 동경 127도 49분 52.37초를 거쳐 북위 34도 55분 06.20초 동경 127도 49분

16.22초와 북위 34도 55분 26.73초 동경 127도 50분 24.97초 및 북위 34도 56분

24.96초 동경 127도 51분 25.40초를 거쳐 북위 34도 56분 28.67초 동경 127도

52분 17.95초에 이르는 선과 북위 34도 43분 18.27초 동경 127도 53분 27.44초

부터 북위 34도 43분 00.87초 동경 127도 47분 09.46초와 북위 34도 44분 39.52

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03초부터 북위 34도 51분 22.90초 동경 127도 46분 33.50초

에 이르는 해안선을 거쳐 북위 34도 51분 24.75초 동경 127도 47분 30.09초를 거쳐



섬진강 하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경상남도의 도 경계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서 허가받은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부도와 같다)으로 하되, 구역별 조업척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다음 좌표를 차례대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30척 범위와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30척 범위에서 조업할 수 있다.

1) 북위 34도 56분 28.67초 동경 127도 52분 17.95초

2) 북위 34도 56분 24.96초 동경 127도 51분 25.40초

3) 북위 34도 55분 26.73초 동경 127도 50분 24.97초

4) 북위 34도 55분 06.20초 동경 127도 49분 16.22초

5) 북위 34도 54분 10.69초 동경 127도 49분 32.66초

나. 북위 34도 43분 09.61초 동경 127도 50분 18.44초부터 북위 34도 43분 00.87

초 동경 127도 47분 09.46초와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

03초를 직선으로 연결한 선과 북위 34도 44분 39.52초 동경 127도 46분 04.

03초로부터 북위 34도 51분 22.90초 동경 127도 46분 33.50초에 이르는 해

안선을 거쳐 북위 34도 51분 24.75초 동경 127도 47분 30.09초에 이르는 전

남광주통합특별시 해역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52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다. 가목과 나목의 조업구역을 제외한 공동조업구역선 안의 해역에서는 전남광

주통합특별시장이 지정하는 30척과 경상남도지사가 부산광역시장과 협의

하여 지정하는 17척까지만 조업할 수 있다.



[부도]

잠수기어선의 공동조업구역도


